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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시민 생활 불편 요소들 찾아 처분 및 개선 조치
- 검단신도시 건설 현장 주변 도로 무단 점·사용 사례 적발해 처분 요청 -

-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시민 안전 및 생활불편사항 특별 점검 예정 -

인천시가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들을 찾아 이를 개

선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5월 초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 무단 점·

사용 사례들을 점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.

시는 지난 4월 ‘시민 안전 생활밀착시설 점검계획’을 수립하고, 시

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

요소들을 점검해 시정 및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있다.

최근에는 지난 4월 말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

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설 현장 주변의 시민 생활밀착시

설을 점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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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 결과 이번 붕괴 사고 현장에 연접해 있는 검단 AA13-1블록 아

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,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인

도(人道) 부분 폭 약 1.5m, 길이 100m가량을 무단으로 점·사용하고 

있었으며, 이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다.

한편, 「도로법」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

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하는 경우 변상

금 및 과태료 부과,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.

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설물 관리청인 서구청에 통보

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. 또,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

주변 공사용자재 미정리, 도로무단 점용, 안전시설 미설치 등 시민안

전 및 생활 불편 사항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. 

이학규 시 평가담당관은 “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들이 기본사항을 준

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”며, “건설 현장의 기본적인 행

정절차 미이행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

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현장 확인을 더 강화하겠다”고 말했다.

< 참고 > 생활밀착시설 점검 위치도 및 현장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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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밀착시설 점검 위치도 및 현장 사진

□ 위치도

□ 현장사진

AA13-1블록 무단점용 부분
(북축에서 바라본 사진)

AA13-1블록 무단점용 부분
(남측에서 바라본 사진)

AA13-1블록 무단점용 부분
(무단점용 안쪽 사진)


